
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□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2-39호, 2022.7.7.)

2. 개정사유

 월별납부업체가 주소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된 경우

변경 전·후 세관에 변동사항 신고 가능토록 허용

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

조정기준 확대(전년도 → 사유발생 직전년도)

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

3. 주요 개정내용

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(제5조제1항)

-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 전·후

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

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(제10조제1항1호)

- (현재기준)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

- (기준확대*)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
* 천재지변 등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유

발생으로 전년도 납세실적이 현저히 낮아 한도액 증액이 어려운 경우

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․보완

1 -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 신설(별지 제2호)

2 - 월별납부승인 신청시 기업규모 구분을 서식에 추가(별지 제1호)

3 - 월별납부 영수증서 기간이자 면제 기준 등 현행화(별지 제9호, 제11호)  

4 - 관세법 관련 근거 조항 정정(제13조2항 : 법 제38조의3제4항→6항)



4.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2. 7. 7.


